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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행 각 서(일부해지용)

본인은 아래 사업장의 기부채납부지에 대한 신탁등기 일부해지 업무

를 진행하면서 제반 권리침해가 없이 관할관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

완료하겠으며, 동 목적외에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동 업무처리 후 신

탁계약서를 즉시 반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. 아울러 향후 이와 관련한

제반 문제발생시 민․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.

- 아 래 -

□ 사업장명 :

□ 용 도 : 기부채납을 위한 신탁해지

2009. . .

위 본인

시행사 주 소
상 호
대표자 (인)

법무사 주 소
상 호
대표자 (인)

주택도시보증공사 ○○○지사장 귀중
※ 본 각서는 사안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함


